
서 특 시 등포 처 업창업보육센터설치 에 한조례

일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8. 5. 22.

행정위 회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년 일. : 2008 5 13

나 제 출 자 등포 청장. :

다 회 일자 년 일 회. : 2008 5 19

라 상정일자 제 회 임시회 제 차 행정위 회 상정 의결. : 136 2 (2008. 5. 21)

의 제안설명자 재정경제 장 고2. ( : )提案說明 要旨

가 제안이유.

자치 소 업창업 의 개정에 른 련 조항을○ 「 」 「 」

정비하고 등포 처 업창업보육센터 의 명칭이 등포 소 업“ ” “

창업 센터 로 확정 에 라 제명 등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상 미”

비점을 개선 보 하고자 함.ㆍ

나 주 골자.

등포 처 업창업보육센터 를 등포 소 업 창업 센터 로“ ” “ ”○

경 제명 안 제 조 내 안 제 조( , 1 12 )

자치 소 업창업 개정에 른 련조항 정비 안(○ 「 」 「 」

제 조 안 제 조1 , 3 )

창업 센터 입주자격 창업 년 이내의 처 업 을 창업 년 이내“ 1 ” “ 2○



의 소 처 업 으로 입주자격 경 안 제 조” ( 4 )ㆍ

창업 센터 입주자는 공동시설 장비를 무료로 사 하게 하고 입주자,○

이 의 자에게는 사 료 과 근거를 마련 안 제 조( 7 )

의3. ( )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

창업 센터 입주자격을 창업 년 이내의 처 업에서 창업 년 이내의1 2○

소 처 업으로 화한 이유에 한 설명과 소 업 창업 센터 시ㆍ

설 장비 사 료에 한 산출 근거에 한 심 있는 논의가 니다.ㆍ

본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효율적으로 창업 센터를 할 수○

있 록 개선 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령에 저촉 거나 시행상 문ㆍ

제점은 없다고 사료 니다.

4. :審査結課 原案可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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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
단

사 료

액( )
비 고

본

시

회 실 시간1 원20,000
시 사 근무1.

09:00 - 18:00

원칙 한다.

사 시간 시간 미만2. 1

시간 계산한다1 .

비 회3. 1

시간 내 한다4 .

미나실 시간1 원10,000

상담실 시간1 원5,000

비

조 회1 원10,000

향 회1 원10,000



현 행 개 정 안

제< >

시 등포 처 업창업보 터

치 에 한 조

제< >

시 등포 업 창업 원 터

치 에 한 조

제 조 적1 ( ) 조 는 치 제 조9「 」

제 조135 규정에 하여 등포 처

업창업보 터 치 에 한 사항

규정함 적 한다.

제 조 적1 ( 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 제 조144 ---------------- 등포

업 창업 원 터 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

제 조 치2 ( ) 등포 처

하고 처 업 창업과 술개 원

하 하여 등포 처 업창업보 터

하 창업보 터 라 한다 치한다( “ ” ) .

제 조 치2 ( ) 시 등포 청 하(

청 라 한다 조 에 하여“ ” )

등포 처 하고 처

업 창업과 술개 원하 하여

등포 업 창업 원 터 하( “창

업 원 터 라 한다 치한다” ) .

제 조 적3 ( ) 창업보 터 주,

승 , 창업보 터 주 하 주 라( “ ”

한다 원 졸업 퇴거 사후 에) , ,

하여 업창업 원「 」제 조 규정30

에 히 정한 경 제 하고는

조 가 정하는 에 한다.

제 조 적3 ( ) 창업 원 터------------

----- 창업 원 터 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 제 조 규정에47

하여 업청 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

제 조 주 상 등4 ( ) ① 청 처 업「

에 한 조치 제 조에 해당하는2」

처 업 하 는 나 주 신청

제 조 주 상 등 청 처 업4 ( ) ① 「

에 한 조치 제 조에 해당하는2」

처 업 하 는 나 주 신청



현 행 개 정 안

현 처 업 한 날 터 년1

경과 아니한 가 원 필

하다고 정하는 망 처 업 창업보

터에 주 시킬수 다

생 략( )②

생 략( )③

현 처 업 한 날 터 년· 2

경과 아니한 가 원 필 하다

고 정하는 망 처 업 창업·

원 터에 주 시킬수 다

② 창업보 터 칭 경( )

현행과 같( )③

제 조 원회 치6 ( )․ ① 창업보

터에 한 주 사항 심 하 하여

처 업창업보 터 원회 ------

다 각 호 사항 원회 심⑤

거쳐야 한다.

생 략1. ( )

생 략2 ~ 4 ( )

생 략5. ( ).

생 략( )⑥

제 조 원회 치6 ( )․ ① 창업 원

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업창업 원 터 원회 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⑤

---------- .

1. 창업보 터 칭 경( )

현행과 같2 ~ 4 ( )

5. 창업보 터 칭 경( )

현행과 같( )⑥

제 조7 ( 주 담 ) 주 는 정①

보 료, , 공공 공동 비 사 료, ,

시 사 료 비 등 하 담( “ ”

라 한다 담하여야 한다) .

신〈 〉

② 생 략( ).

제 조7 ( 담 ) ------------------------①

------------------------- 공공 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② 창업 원 터 주 가 회 실

등 창업 원 터 공동시 비 사 하

고 할 청 에 정하는 내

에 사 료 과할 수 다 다만 공 에 필.

하다고 청 정할 는 그러하 아

니한다.

현행 제 항과 같( 2 )③



현 행 개 정 안

제 조 탁9 ( ) 청① 창업보 터

효 적 과 업 술개 정보,

제공 경 원 등에 하다고 판단 는

경 그 전 또는 비

또는 단체에 탁할 수 다.

생 략( )②

생 략( )③

제 조 탁9 ( ) ------① 창업 원 터

---------------- 주 업 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② 창업보 터 칭 경( )

③ 창업보 터 칭 경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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